
수몰될 하천부지의 실제경작자의 조사 방법

<!--StartFragment-->&nbsp; <P class=HStyle0>수몰될 하천부지에 대한 공공 용지의 취득 및 손

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실제 경작자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

하천점용허가를 얻은 자를 배제하고 실제 경작자를 조사 하였다면 위 특례법에 따른 조사와 절차를 

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93.05.11. 선고 92다48833,48840(병

합) 판결)</P>


